
000(000시 00면 00리 0000-0번지 등 00승마장)이 도로공사에 승마장의 주차장 및 축사 

등이 편입되므로 폐업보상을 요구한 이의재결에 대하여,

승마장의 경우 대중교통보다는 관광버스나 자가용차량 등으로만 접근이 가능한 동종 업종(레저업) 

특성을 감안할 때 주차장은 동 영업의 주요 영업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,

주차장시설의 재설치 및 축사를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

신청인이 주장하는 폐업보상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주장이 종국적으로는 영

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취지임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주차장 및 축

사의 재설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기간(2개월) 동안의 영업손실에 대하여 보상하기로 의결함


